
24 일본의 고령화 대책

●  「국민연금 및 기업연금 등에 의한 노년기 소득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

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」(연금확보 지원법안, 2010년)은 국민연금 보

험료의 납부가능 기한(후납기한)을 2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

	*  동 법안은 제176회 임시국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중의원에서 가결, 참의원에서 심의 

중(2012년 현재)

●  2012년 2월 10일에는「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

하는 법률안」은 국채발행으로 수입금을 충당하여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

50%로 하고, 연금액의 특례 수준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함.

	*  연금액의 특례수준 해소(연금액의 인하)는 2013년 10월부터 실시되며 3년에 걸쳐서 

2013년 10월에 1%, 2014년 4월에 1%, 2015년 4월에 0.5%로 총 2.5%를 인하할 

예정임.17)

■  둘째, 무연금자의 경우 연금수급 자격으로 간주되는 가입기간을 기존의 25년에

서 10년으로 단축하여 가입을 독려하고, 저연금자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25년 

이상인 고령자를 우선으로 연금액을 가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임.18)

● 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나, 생활고 등으로 인해 연금

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무연금 및 저연금자가 되는 경우가 

있음.

●  또한 무연금자라 하여도 이 중에는 10년,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무

연금자가 된 경우도 있는 바, 이는 연금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 아니면 연금을 

수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임.

	*  실제로 65세 이상 무연금자의 약 40% 이상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

구하고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● 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가능한 가입 기간을 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, 납

부한 보험료를 최대한 급부에 연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검토중임(2011년 12월 

기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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